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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한 ∙ 콜롬비아 FTA 7월 15일 발효’ 안내 

 한 ∙ 콜롬비아 FTA가 지난 2013년 2월 양국의 정식서명 이후    

3년 5개월 만인 2016년 7월 15일(금)부터 발효되었습니다. 

 

 

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인구 3위, GDP 4위 국가로서  

한 ∙ 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과 체결한       

FTA이기 때문에 중남미 진출 교두보 확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. 

 

 

 한 ∙ 콜롬비아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 

승용차(관세율 35%)는 10년 이내, 자동차부품(관세율 5~15%)과 

승용차용 타이어(관세율 15%)는 5년 내 관세가 철폐됩니다. 

 

 

 또한 콜롬비아의 가계소득 증가에 따라 미용, 의료, 웰빙 등의 

현지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/미용용품(관세

율 15%)은 7~10년, 의료기기(관세율 5%)와 알로에/홍삼 등  

비알코올 음료(관세율 15%)는 즉시 관세가 없어집니다. 



□ 교역중인 모든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 

    관세 철폐 

   ※ 품목수 기준 (우리) 96.1%, (콜측) 96.7% 

   ※ 수입액 기준 (우리) 99.9%, (콜측) 97.8% 

 

 

[승용차/자동차 부품] 

□ 10년 내 모든 관세 철폐  

 ※ 특히, 향후 콜롬비아 시장 성장이 전망되는 중형 디젤 승용차(1,500-

2,500cc, SUV)에 대해 9년 철폐 확보(콜-미 10년 / 콜-EU 7년) 

 

 

[섬유] 

□ 수출 주력품목(전체 섬유 수출액의 93%)으로 5년 내 관세 철폐 

 

 

[농산물] 

□ 양허 제외, 관세율할당, 농산물세이프가드, 계절관세, 장기 관세

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 확보 

1. 양허 현황 

  주요내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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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협정 발효 적용시점 

 - 협정발효일 (16년 07월 15일) 오전 0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

 •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 

  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

 • 수입 후 1년 이내 또는 수입국 법령에 따라 규정된 그 이상의  

   기간 이내 신청 가능 

2. 협정관세 적용 

□ 발급방식 

 - 자율발급 (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) 

  

□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

 -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

  

□ 소액물픔 원산지증명서 면제 

 -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,000 달러 이하인 경우 

 

□ 협정발효일 이전에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

 - 수입신고서가 협정발효일 또는 그 후에 작성된 경우,  

   협정발효일 전 6개월 이내에 작성·서명된 C/O는 인정 

 

3. 원산지증명 방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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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한·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. 






